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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요지

어린이집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, 관련자료(사업시행자 의견, 어린이집 인가

증, 유치원 인가증 등)를 검토한 결과, 00000어린이집은「영유아보육법」제13조에 따라 사업인정고

시일 등 이전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에게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하였으며, 설치의 목적을 유아

복지에 둔 점 등으로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영업(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1호 : “보육”이란 영유

아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

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말한다)에 해당하므로 금회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

다.


